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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2018-2-5  독자불만처리

불만제기인  ○  ○  ○

1.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2.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주 문

  중앙일보 2018년 2월 12일자「빙상경기장에서 36억 현금 발견」, 머니투데이 

2월 23일자「“비트코인”지고 “이것”뜬다 63억 벌어..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

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식 투자를 유도하는 허위․과장 광고입니다. 이러한 광고에 대한 처벌이 없으니, 

광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광고를 만든 사람과, 게시한 언론도 처벌해야 합니다.』

  2. 이에 앞서 중앙일보, 머니투데이는 각각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1)중앙일보

<2. 12. 16:56 캡처>

<http://news.joins.com/article/22365967>

http://news.joins.com/article/22365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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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경기장에서 36억 현금 발견

  http://buxmeto.co.kr/preco/w/?ref=1262&cc=1152916

2)머니투데이

<2. 23. 17:32 캡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22315395191352&cast=1&STAND=MT_T>

▷“비트코인”지고 “이것”뜬다 63억 벌어..충격!!

  http://buxmeto.co.kr/shining/1/?ref=366&cc=1152484

https://www.google.co.kr/search?tbs=sbi:AMhZZivQYiwA9eYrZXlQA5MjpEEvvqsptfk0Y1audWcznCZd048ms

_1MEd4MebI2KJOIl6iRP7hdL0Ut51d1E2nUDdn_1YJu5O_1E_1Z27SrBQMYZqqMKbU-9XJ9qbPIZS0uN66GwY

HhYTbVgi6ZM1swb1HLOad7aiEK1M00dNpQf_1Uqe6EC8kNEGIBp0v9f3jKB-jZNZxSEaGIYANH8k_1usAWT1T

kMf1gpgqbSO1_1_1d2ALLJ94jbroalDLD-B74VQ1CWZzGVX5r1IKVyB-BZkvtLjF7zbIbY4OUxKTcAcbY4VC1jJG

ow2Ady6V06nfnlV-d-vW5S8Y-1sW7VPOAbNlmbU33nAvy8tDQGA&=%EC%9D%B4%EB%AF%B8%EC%A7%

80%EB%A1%9C%20%EA%B2%80%EC%83%89&hl=ko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앙일보는 자사 온라인판 광고 블록에「빙상경기장에서 36억 현금 발견」이라

는 제목을 게재하고 이를 누르면 주식투자정보업체 홍보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

계 및 표현을 금지하고 있는데, 위 제목은 해당 광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사건 기사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머니투데이의「“비트코인”지고 “이것”뜬다 63억 벌어..충격!!」제목의 광고는 

주식투자 성공사례를 소개한다며 ‘진아람’씨의 사진과 인터뷰를 실었지만, 이 여

성은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인물로써 위 광고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http://buxmeto.co.kr/preco/w/?ref=1262&cc=1152916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22315395191352&cast=1&STAND=MT_T
http://buxmeto.co.kr/shining/1/?ref=366&cc=1152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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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신문 광고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고, 나아

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

요강 강령 4의 (1),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

서는 안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 

및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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